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

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ㆍ종사자 협조 사항 안내

 적용시설 및 대상: 각종 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의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

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

구분 주요 내용

응급조치의무
(법 제13조)

ɾɾ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·이송 등 조치

ɾɾ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

- 주요상황  심정지, 추락, 골절, 기도폐쇄, 화상, 약물오용 등

- 조치내용  응급처치,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, 주변통제 등

-   기타  행정안전부 발행 「가이드라인」 참조 

(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.mois.go.kr에서 확인)

※   응급신고·이송조치를 안 한 경우 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18조제2항)

안전조치의무
(법 제14조∼제15조)

ɾɾ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·보호 조치 

※  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
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18조제1항)

안전교육의무
(법 제16조)

ɾɾ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

-  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(22개 유형)에서 교육·보육·상담· 

체험활동 등의 대면업무 수행자

- 교육주기· 시간  매년 1회, 4시간

- 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, 내·외과적 응급처치이론·실습 등

- 교육비용  자부담 원칙(일부 국비 지원 예정)

- 교육기관  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

(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확인)



「어린이안전법」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

분류 시설명(총 22개)

어린이 상주 시설
(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시설)

➊ 어린이집

➋ 유치원

➌ 초등학교

➍ 특수학교

➎ 학원

➏ 외국교육기관 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

➐ 장애인 거주시설

➑ 국제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➒ 외국인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➓ 대안학교 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어린이 왕래 시설
(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)

➊ 아동복지시설

➋ 공공도서관 (건물면적 264m²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 

➌ 사회복지관

➍ 유아교육진흥원 등  

➎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
기타 시설

➊ 대규모점포 (매장면적 1만m² 이상) 

➋ 유원시설 (연면적 1만m² 이상) 

➌ 전문체육시설 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 

➍ 공연장 (객석 1천석 이상)

➎ 박물관 (연면적 1만m² 이상)

➏ 미술관 (연면적 1만m² 이상)

➐ 과학관 (연면적 1만m²이상)




